
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관련 공단 규정

인사규정 제14조제7호(결격사유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이 될 수 없다.
 7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

임직원 행동강령 제31조(비위면직자등에 대한 취업제한 안내) 
  이사장은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

법률」제82조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게 같은 조 제2항
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지체없이 안내하여야 한다.


